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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

멕주 또는 발포주에 

혼합할 수 있는 물질로 

인산과 젖산 지정

일본, 맥주와 발포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 추가 지정 고시

일본 국세청은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서 인산（phosphoric acid） 및 젖산（lactic acid）을 

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 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함

1. 배경 : 일본 국세청은 고시「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（酒類①保 

存것）物品호混和t 죠 己 스 分'T'흐 조酒類①品目等높定죠等◦件）시를 통해，주류를 전체 주류，미 림（義

九），맥주 및 발포주，과실주 및 단맛과실주로 구분하고 각 주류 품목별로 보존을 목적으로 첨가 가능한 

성분을 규정하고 있음. 또한，국세청은 동시에 법령 해석 통달「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 

질의 취급（「酒類保存於酒類〔混和 t 즈 그 스 신T'높 죠物品」0取板I니:: OVVC）_|을 통해서 '산도 조절'， 

산화 방지' 등 주류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성분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규격을 정함

일본 국세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「주류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

정하는 건」을 개정하여 맥주 및 발포주에 혼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산과 젖산을 추가하고,「주류 보존을 

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」S 령 해석 통달을 개정하여 인산과 젖산을 주류 보존을 위한 

산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

2. 대상 품목 : 맥주 및 발포주（대상 품목 이외의 주류는 제외）

3. 주요내용

1）「주류 보존을 위해 물질을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품목 등을 정하는 건」의 개정 내용

대상품목

첨가할 수 있는 성분

개정 전 개정 후

맥주 및 발포주
목재 칩, L-아스코르브산, L-아스코 
르브산나트륨, 피로아황산칼륨 또 

는 아황산수소칼륨액

목재 칩, L-아스코르브산, L-아스코 
르브산나트륨, 피로아황산칼륨, 아 

황산수소칼륨액, 인산 또는 젖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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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）「주류 보존을 위해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물품의 취급」별표 1 개정 내용

사용 목적 개정 전 개정 후

산도 조절

탄산칼슘, 탄산칼륨, 탄산수소나트 

륨, 탄산나트륨, 암모니아, L-타르 
타르산칼륨 또는 탄산수소칼륨

탄산칼슘, 탄산칼륨, 탄산수소나트 

륨, 탄산나트륨, 암모니아, L-타르 
타르산칼륨, 탄산수소칼륨, 인산 

또는 젖산

한국은 모든 주류에 인산과 젖산 첨가 가능, 일본으로의 주류 수출 기회 열려

한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인산의 경우 산도조절제와 영양강화제, 젖산은 산도조절제로서 일반사용기준*을 

준수하여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 따라서, 이번 고시가 발효될 시 한국에서 제조된 멕주와 발포주의 

일본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일본으로 주류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다른 

주류（맥주와 발포주를 제외한）에는 인산과 젖산이 보존 목적으로 첨가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, 수출 

시 주류에 첨가 가능한 성분을 확인해야 함

* 일반사용기준: 물리적, 영양학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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